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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건 시 검사· ·

(Facility/Technical/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Clothes Gas

Dryers)

사항1.

용1.1

1.1.1 액 가 안 리 사업 시행규 하 규 라한다 별( “ ” ) 4「 」

별 차목에 연 다 에해당하는액 가 또는도시가 용10 7 4 (1) (2)

가 건 하 건 라한다( “ ” ) 시 검사 에 하여 용한다· · .

(1) 가 비량 232.6 만(20㎾ 하 것/h)㎉

(2) 가 사용압 3.3 하 것㎪

1.1.2 규 별 나목에 라허가 상가 용 에 는연 는다 과같다7 5 .

(1) 용 단등에사용하는가

(2) 주 사건 쇄 크건 콘크리트건 등에사용하는건 용연, ,

(3) 열처리 리 도 가 생 등에 사용 는열처리 또는 가열 용, ,

연

(4) 용 리용 등에사용하는용 용연,

(5) 내용 100 미만 가 용 에 착하여사용하는연mL

(6) 그 에지식경 안 리에지 없다고 하는연

1.2

1.2.1 「액 가 안 리 사업 하 라한다( “ ” )」 항에 라27 2 1

고압가 안 리「 」 하 고 라한다( “ ” ) 에 가 원 심 결안33 2 · (

건 월 거쳐지식경 승 지식경 공고2009-3 , 2009 4 30 ) ( 2009-193 ,

월 것 항에 상 가진다2009 5 15 ) 27 2 1 .

1.2.2 지키고 는경우에는 항에 라규 별 에 합한것 본다27 2 4 7 .

다1.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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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검사1.3.1

규 별 가목에 라7 5 개 에 새 운 건 검사

에 시 검사 에는 합하지 않 나 안 리 해하지 아니한다고 지식경· ·

경우에는그가 용 에한 하여 용할 다. 개< 09.5.15>

용어1.4

에 사용하는용어 뜻 다 과같다.

1.4.1 질검사란생산단계검사 고 하는 계단계검사 과동 하게“ ”

지 하 하여양산 에 시료 채취하여 능 하는것 말한다.

1.4.2 상시샘플검사란“ ” 검사 고 하는 에 하여같 생산단 동

하고그 에 샘플 채취하여 본 능 하는검사 말한다1 .

1.4.3 시 질검사란생산공 검사또는 합공 검사 계단계검사 과“ ”

동 하게 고 는지양산 에 고없 시료 채취하여 하는검사 말한다.

1.4.4 공 심사란 계단계검사 하 하여필 한 체검사공 에“ ”

한 질시 운용 합 하는것 말한다.

1.4.5 합 질 리체계심사란 계 체검사등 건 공 에 한“ ” ,

질시 운용 합 하는것 말한다.

1.4.6 식 란 재료용량 능등에 별 는 단 말한다“ ” · · .

1.4.7 공 검사란생산공 검사 합공 검사 말한다“ ” .

용1.5

에 건 재료 능그 에 하여필 한, , 사항 규격에KS

다.

시2.

비2.1

건 하 는 는 에 라 건 하 하여다 에맞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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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갖 다 다만 허가 청 질향상 하여필 하다고 하는경우에는그. ,

하는 생산업체 비 용하거나그가 한 사용할 다.

(1) 가공 프 주 가공 비· · ·

(2) 처리 도 비

(3) 척 비 건 용콕 거 만 말한다( )

(4) 건 립 한가 용 또는 용 동 용 립지그공·

검사 비2.2

2.2.1 건 하 는 는 능 지할 도 하 하여다 에·

맞는검사 비 갖 다.

2.2.1.1 검사 비 는안 리규 에 체검사 행할 는것 다 과같다.

드시갖 어야할검사 비2.2.1.1.1

(1) 니어 리 마 크 타나사게 지등 비· ·

(2) 도계

(3) 산 탄 탄산가

필 한경우갖 어야할검사 비2.2.1.1.2

(1) 액 가 액또는도시가 시험 비

(2) 내압시험 비

(3) 시험 비

(4) 안 동시험 비

(5) 내 시험 비

(6) 시험가 공 비

(7) 연 항 내 압시험·

(8) 가 비량 비

(9) 압계

(10) 압 비 비

(11) 진동시험

(12) 열 비

(13) 그 에필 한 비

2.2.1.2 검사 비 처리능 해당사업 생산능 에맞는것 한다.

2.2.2 에 하고 다 어느 하나 에 뢰하여 계단계검사 항목 시험검사2.2.1 ·

하는경우또는다 어느하나 과 계단계검사항목에필 한시험검사 비 차계약·

체결한경우에는 에 검사 비2.2.1 해당 계단계검사항목 검사 비 갖 것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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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고 에 한 가 안 공사 하 한 가 안 공사라한다28 ( “ ” )

(2) 고 에 라지 검사35 하 검사 라한다( “ ” )

(3) 가 본 에 라지 해당공 시험검사·「 」

3.

재료3.1

건 그 건 안 보하 하여내식 재료나그 에내식처리

한것 사용한다.

3.2

건 는그 건 안 편리 보하 하여· 다 에

가지는것 한다.

3.2.1 건 는용 직결 지아니한 한다.

3.2.2 가 또는 식개폐콕 나 식 브 핸들 열림 향 시계 향 한다.

다만 열림 향 양 향 어 는다 능 식개폐콕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, .

3.2.3 럿 가 는 건 는 럿 가 지아니하 가 통 가열리지

아니하는것 한다.

3.2.4 용 착한 건 는 에 가 동하고 가 지

동 가 통 가차단 는것 한다.

3.3

건 는그 건 안 편리 보하 하여다 에 갖 다.

안3.3.1

원 가 통 개폐하는 건 는 었 에가 통 차단하고다시통 었,

에 동 가 통 가열리지아니하거나재 는안 갖 것 한다 다만. ,

시에 럿 꺼지지아니하는것 그러하지아니하다.

역 지3.3.2

통연결 가 는 건 는역 에 향 미 지아니하는 갖 것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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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3.3.3

건 에는 안 갖 다.

그3.3.4

거3.3.4.1

라믹 사용하는 건 는거 갖 다.

능3.4

건 는그 건 안 과편리 보하 하여다 에 능 가진것

한다.

능3.4.1

능3.4.1.1

건 는상용압 상 압 실시하는 시험에 누 없는것 한다1.5 .

다만 시험 곤란한 상태에 누 검사 갈 할 다, .

내 능3.4.1.2

3.4.1.2.1 콕 는 12 복 시험후가 누 없고 능에 상 없는000 ,

것 한다.

3.4.1.2.2 안 연결 는1 복 시험후가 누 없고 능에 상000 ,

없는것 한다.

3.4.1.2.3 거 는30 복 시험후가 누 없고 압 변 가 시험000 , [0.05P(

압 )+0.03] 하 것 한다.㎪

내진동 능3.4.1.3

건 는포 한상태에 시간진동시험후누 없고 상 연 상태 시험에합격한1 ,

것 한다.

연 항 능3.4.1.4

충 비충 연 항 1 상 한다.㏁

내 압 능3.4.1.5

충 비충 는내 압시험에 상 없는것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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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료 능내용없3.4.2 ( )

동 능3.4.3

능3.4.3.1

는 동하 에 상 고 연 하여 상 량 없는것10 8 , 2

한다.

가 비량 능3.4.3.2

가 비량 각 가 비량 시 내 것 한다±10 .％

열처리내용없3.5 ( )

시3.6

건 에는그 건 안 하게사용할 도 하 하여다 에 시

한다.

시3.6.1

건 에는눈에띄 운곳에 게 어지지아니하도 취 시 착하고,

에는다 사항 시한다.

(1) 연 건( )

(2) 식 ( )

(3) 사용가 도시가 용 사용가능한가 그룹 사용가 압( )

(4) 가 비량 액 가 는 도시가 는: ( /h, /h)㎾ ㎏ ㎉

(5) 트 연월또는그약 연월( ) ( )

(6) 질보 간 용도

(7) 또는그약 매( )

(8) 열

(9) 격 압 비 사용하는 건 만 말한다(V) (W)( )

합격 시3.6.2

건 에는 항에 라검사에합격한 건 라는것 게식별할 도20 2

다 합격 시 한다.

3.6.2.1 합격 시는그림 과같 한다3.6.2.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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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3.6.2.1 합격 시

3.6.2.1.1 합격 시 크 는가 30 , 30㎜ 한다.㎜

3.6.2.1.2 합격 시 색상 색 탕에검 색 한다.

3.6.2.2 공 건 하는경우에는 공 에그합격 시 하게할 다.

첨3.6.3

건 에는그 건 안 하게사용할 도 하 하여취 시공 포함한다( )

첨 한다.

검사4.

검사4.1

가 용 검사는 시 에 한검사 에 한검사 한다.

시 에 한검사4.1.1

항에 라 건 하고 하는 가 건 시 공사또는18 2

변경공사 공한경우에는 시 에 한검사 아야한다.

에 한검사4.1.2

항에 라 건 또는 한 가 건 능 지하20 1 ·

하여다 에 라검사 아야한다.다만 시행 하는가 용 검사 또는,

생략할 다.

계단계검사4.1.2.1

규 별 에 라다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계단계검사 아야한다7 .다만한 가 안 공사,

또는공 시험검사 한시험 한경우에는그 에 한 계단계검사 할·

다.

(1) 가 용 사업 가그업 에 식 처 하는경우

(2) 가 용 가 식 처 하는경우

(3) 계단계검사 식 재료나 가변경 어 능 변경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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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계단계검사 식 계단계검사 날 매 지난경우5

생산단계검사4.1.2.2

규 별 에 라 계단계검사에합격 건 에 하여다 에 생산단계검사7

아야한다 경우생산단계검사는 체검사능 질 리능 에 라 에 검. 4.1.2.2

사생산공 검사또는 합공 검사 어느하나 택하여 다· .

생산단계검사 단 주4.1.2.2 ·

4.1.2.2.1 검사는다 에 라실시한다.

(1) 검사는 질검사 상시샘플검사 하여각각실시한다 경우상시샘플검사는.

질검사에합격한경우실시한다.

(2) 에 라검사에합격한 식 개월에 질검사 는다 다만(1) 2 1 . , 월 하20

생산또는 하는같 식 에 해 는 질검사 생략한다.

(3) 에 라 식 검사신청시마다상시샘플검사 실시한다(1) .

4.1.2.2.2 생산공 검사는다 에 라실시한다.

(1) 생산공 검사는 질검사공 심사 시 질검사 하여각각실시한다· .

(2)심사 고 신청한 공 심사는 에 라A 하게 질시 행실

개월 상 는경우실시한다3 .

(3) 시 질검사는 질검사 공 심사 목에 하여 에 상 고없1 2

실시한다.

(4) 시 질검사는 목안 는 식에 하여 질검사 같 실시한다1 .

(5) 생산공 검사 는 는필 에 라 검사 신청할 다.

4.1.2.2.3 합공 검사는다 에 라실시한다.

(1) 합공 검사는 합 질 리체계심사 시 질검사 하여각각실시한다.

(2)심사 고 신청한 합 질 리체계심사는 에 라A 하게 질시

행실 개월 상 는경우실시한다3 .

검사 상 항목 검사단 주

검사 생산공 검사 또는 합공 검사 상

목

질검사 식 개월에2 1

상시샘플검사 식 신청시마다

생산공 검사 공 체검사공 에 한 질시·

합 충 할 는 목

질검사 식 개월에3 1

공 심사 목 개월에3 1

시 질검사 식 에 상1 2

합공 검사 공 체 계 체검사에( · · )

한 질시 합 충 할

는 목

합 질 리체계심사 목 개월에6 1

시 질검사 식 에 상1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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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시 질검사는 합 질 리체계심사 목에 하여 에 상 고없 실시한다1 1 .

(4) 시 질검사는 목안 는 식에 하여 질검사 같 실시한다1 .

(5) 합공 검사 는 는필 에 라 검사 신청할 다.

공 검사 상심사4.2

심사신청4.2.1

가 용 가 에 라가 용 한 행실 개월 상 는경우에는생산공 검사A 3

또는 합공 검사 신청할 다

심사4.2.2

심사는공 검사 고 하는 공 검사에 합격한 또는 에 재공 검사, 4.4.2.2.2(5)

신청하는 에 하여실시한다.

신규 합격또는재공 검사업 심사4.2.2.1 ·

공 검사 고 하는 공 검사에 합격한 또는 에 재공 검사 신청하는, 4.4.2.2.2(5)

하 공 검사신청 라한다에 한공 심사나 합 질 리체계심사 심사( “ ” )

에 다A .

심사4.2.2.2

개월에 하는공 심사 개월에 하는 합 질 리체계심사 경우에는주 내 변경사항3 1 6 1 ,

공 리 체검사 합격 시 용등 에 한 질시 지상태 심사한다, A .

생산공 검사또는 합공 검사 심사는다 에 라실시한다.

4.2.2.2.1 합공 검사는 합 질 리체계심사 시 질검사 하여각각실시한다.

4.2.2.2.2 심사 고 신청한 합 질 리체계심사는 에 라A 하게

질시 행실 개월 상 는경우실시한다3 .

4.2.2.2.3 시 질검사는 합 질 리체계심사 목에 하여 에 상 고없1 1

실시한다.

4.2.2.2.4 시 질검사는 목 는 식에 하여 질검사 같1

한다.

4.2.2.2.5 합공 검사 는 는필 에 라 검사 신청할 다.

원4.2.3

생산공 검사 합공 검사결과합· 에 한사항 심 하 하여다 과같 한 가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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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에 원 다.

4.2.3.1 원 는 원 포함한 내 원 한다1 5 .

4.2.3.2 원 가 안 나 질 리에 한학식과경험 한 심 보하고

비 할 는 가운 에 한 가 안 공사 사 하는 한다.

4.2.3.3 원 운 에 하여필 한사항 한 가 안 공사사 하는 에 다.

검사항목4.3

시 에 한검사4.3.1

규 별 에 라 건 시 검사는 비 검사 비 갖 었는지 하 하여7

다 항목에 하여실시한다.

(1) 에 비2.1 합여

(2) 에 검사 비 합여2.2

에 한검사4.3.2

규 별 에 라 건 에 한검사는 에 합여 하 하여다 에7

라 계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 하여실시한다.

계단계검사4.3.2.1

에 합여 에 하여실시하는 계단계검사 검사항목 다 과같다 다만 한 가 안. ,

공사또는공 시험검사 능 한 에 한시험 한경우에는그 에·

한 계단계검사 할 다.

(1) 에 재료 합여3.1

(2) 에 합여3.2

(3) 에 합여3.3

(4) 에 능 합여3.4

(5) 에 시 합여3.6

생산단계검사4.3.2.2

에 합여 에 하여실시하는생산단계검사 검사 별검사항목 다 과같다.

검사4.3.2.2.1

(1) 질검사

(1-1) 에 합여3.2

(1-2 에 가 통 능 합여) 3.4.1.2

(1-3 에 연 항 능 합여) 3.4.1.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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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-4) 에 내 압 능 합여3.4.1.5

(1-5) 3.4.3.1 에 능 상태 합여( )

(1-6) 에 연 상태 능연 합여3.4.3.2 ( )

(1-7) 에 안 동 능 합여4.5.4

상시샘플검사(2)

(2-1) 에 가 통 능 합여3.4.1.2

(2-2 에 시 합여) 3.6

(2-3) 에 연 상태 상태 연 능 합여3.4.3.2 ( : CO, )

생산공 검사4.3.2.2.2

질검사(1)

질검사 검사항목 에 다4.3.2.2.1(1) .

공 심사(2)

공 심사 심사항목 에 다4.3.2.2 .

시 질검사(3)

시 질검사 검사항목 에 다4.3.2.2.1(1) .

합공 검사4.3.2.2.3

합 질 리체계심사(1)

합 질 리체계심사 심사항목 에 다4.3.2.2 .

시 질검사(2)

시 질검사 검사항목 에 다4.3.2.2.1(1) .

공 심사 합 질 리체계심사항목4.3.2.2

심사항목

용여

공 심사 합 질 리

체계심사

사항 직 한 업 능 는 직 보· ○ ○

재 고 원 계에 할

는연 또는개 직보

○

질시 한 질시 운 운 과검 ○ ○

리 한 리시 지 ○ ○

원 질에 향 주는직원 격 지 리 ○ ○

시 비· 사항 질 리에 합한시

비 보

○ ○

계 계개· 사항에 합한 계 개 시

보

○

재 고 향 신뢰 평가등 통한,

계 공결과

○

계개 타당 변경 차운·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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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4.4

시 에 한검사4.4.1

시 에 한검사는 에 비 검사 비 갖 었는지 하여4.3.1 필 한 비

갖 경우합격한것 한다.

에 한검사4.4.2

매 매 에 한 한 리체계 지 ○ ○

공 평가 매 책 ○

생산 사항에 합한생산공 보 실

행

○ ○

공 승 합격 보 ○ ○

통계 용한공 리능 ○

리계 업지 운 ○

보 생산 공 리시 운, ○

재 취 보 시 운 ○ ○

체검사 검사

차

합 보할 는검사 차

지

○ ○

계 값 샘플링에 한 합격 결

지

○

결 한결과 보 하 한

지 리등 차 지,

○ ○

시 행 ○

계단계검사 체 항목에 한 체검사(1 /

실행)

○

계단계검사 체 항목에 한 체검사(2 /

실행)

○

검사 운 건 에 하는 시(ISO 17020)

운

○

시 합사항 리 재 지 한

운

○ ○

내 감사 시 에 한 지능 보 ○ ○

합격 시 합격 시에 한 리규 지 ○ ○

합격 시 에 하여 별도 규

지

○

질 리시 ○ ○

안 리 량사고 합 통 지 ○ ○

그 사항 그 안 지에 한사항 ○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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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단계검사4.4.2.1

검사항목별 에 합한지 하게 할 도 다 에 라실시한다.

4.4.2.1.1 건 가 비량별사용압 는 한다.

4.4.2.1.2 내식 재료는 한다.

4.4.2.1.3 그 에 계단계검사 한 가 안 공사사 하는 에 다.

생산단계검사4.4.2.2

생산단계검사 검사항목별 에 합한지 하게 할 도 하 하여다 에

다.

검사4.4.2.2.1

샘플링(1)

(1-1) 질검사시료 는 개 한다2 .

(1-2) 상시샘플검사 하 한시료 채취 다 과같다.

(1-2-1) 같 생산단 동 한다1 .

(1-2-2) 에 라 에 채취하는시료 는 과같 한다(1-2-1) 4.4.2.2.1(1) .

상시샘플검사시료4.4.2.2.1(1)

1

하는
개 하10

개 상11

개 하100

개 상101

개 하300

개 상301

개 하700

개 상701

개 하3000
개 상3001

시료 개 상10 개 상15 개 상20 개 상25
검사신청

량 1/100

합(2)

(2-1) 검사는 질검사 상시샘플검사 실시하여 합격한경우검사에합격한것

한다.

(2-2) 상시샘플검사는채취한시료 검사하여합격한 는그 에 하는 합격한것

하고, 합격한 는그 에 하는 합격한것 한다.

공 검사4.4.2.2.2

샘플링(1)

생산공 검사 합공 검사 질검사 시 질검사시료 는 개 한다2 .

합(2)

공 검사신청 합(2-1)

공 검사신청 에 한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합 다 과같 한다 경우 원· .

결 지는 검사결과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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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-1-1)한 가 안 공사는 질검사 공 심사또는 합 질 리체계심사 결과보고

하여 원 에 한다.

(2-1-2) 원 는 보고 심 하여합 결 한다 경우심 결과 질시· .

보 할필 가 다고 단 경우에는 건 합격 할 다.

(2-1-3) 식별 질검사 목에 한공 심사에 합격하 경우생산공 검사에

합격한것 한다.

(2-1-4) 합 질 리체계심사에합격하 경우 합공 검사에합격한것 한다.

공 검사합(2-2)

개월에 하는생산공 검사 개월에 하는 합공 검사에 한합 다 과같 한다3 1 6 1 · .

(2-2-1)한 가 안 공사는 질검사 공 심사또는 합 질 리체계심사 실시하여

합 결 한다· .

(2-2-2) 식별 질검사 목에 한공 심사에 합격하 경우생산공 검사에

합격한것 한다.

(2-2-3) 합 질 리체계심사에합격하 경우 합공 검사에합격한것 한다.

시 질검사합(2-3)

시 질검사에 한합 질검사 같 검사 실시하여한 가 안 공사가·

결 한다.

검사결과처리(3)

공 검사신청 검사결과처리(3-1)

공 검사신청 에 한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결과처리는다 과같 한다.

(3-1-1) 한 가 안 공사는심 에합격한경우신청 에게합격통지 한다.

(3-1-2) 심사에 건 합격 한경우에는다 에 다.

(3-1-2-1) 신청 는 개월 내에 질시 보 결과 한 가 안 공사에 한다1 .

(3-1-2-2)한 가 안 공사는 보 결과 검 하여보 료 었다고 경우합격처리

한다.

(3-1-2-3) 한 가 안 공사는 건 합격 신청 가 한내에 결과 하지

아니할경우에는 합격 처리한다.

(3-1-3) 심사에 합격한경우에는다 에 다.

(3-1-3-1) 한 가 안 공사는 합격내용 신청 에게통보한후 검사 실시한다.

(3-1-3-2) 합격통보 신청 가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고 하는 에는 원

에 합격통보 한날 개월 후에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신청할 다3 .

(3-1-3-3) 합공 검사에 합격한신청 는생산공 검사 할 다.

공 검사결과처리(3-2)

개월에 하는생산공 검사 개월에 하는 합공 검사 결과처리는다 과같 한다3 1 6 1 .

(3-2-1)한 가 안 공사는검사에합격한경우신청 에게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합격

통보한다.

(3-2-2) 한 가 안 공사는검사에 합격한경우신청 에게 합격내용 통보후합격통지

하고 검사 실시한다.

(3-2-3)검사에 합격통보 가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고 하는 에는한 가 안

공사가 합격통보 한날 개월 후에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신청할 다3 .

시 질검사결과처리(3-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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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실시하는 질검사 결과처리는다 과같 한다.

(3-3-1) 시 질검사에 합격 었 경우한 가 안 공사는 나 에게동사실

통보하고 차 시 질검사 실시한다2 .

(3-3-2) 차 시 질검사는채취하는시료 하여실시한다2 2 .

(3-3-3) 차 시 질검사에도합격 지아니한경우에는 합격처리한후 검사 실시하고2 ,

해당 식에 하여 집검사 실시한다.

(3-3-4) 합격통보 가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고 하는 에는한 가 안 공사

가 합격통보 한날 개월 후에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신청할 다3 .

지또는검사 변경(4)

규 별 에 라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고 는 가검사 상 목 생산7 3

개월 상 지하거나검사 변경하고 하는경우에는한 가 안 공사에신고하고합격통지6

납하여야한다.

재공 검사(5)

규 별 나목에 라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고 는 가다 어느하나에7 3

해당하는경우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다시 아야한다.

(5-1) 사업 변경하는경우

(5-2) 목 가한경우

(5-3)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상심사에합격한날 지난경우 다만 가 용3 . ,

해당 목 가하는경우에는 목 나 지 간 한다.

그 검사4.5

검사4.5.1

에 한검사는 가원하는 에 실시하는것 원 하고 검사에필 한 비재료, ·

등 검사에 는비용 신청 가 담한다.

검사 생략4.5.2

4.5.2.1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는 가 목 가하는경우공 심사나 합 질 리체

계심사 생략할 다.

4.5.2.2「 질경 공산 안 리 에 라지」 질보 체계

가생산공 검사나 합공 검사 신청하는경우공 심사나 합 질 리체계심사

생략할 다.

합격 해당없4.5.3 ( )

검사4.5.4

그 계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에필 한 사항 한 가 안 공사사 하는 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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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용 업 질시 운 에 한A

1.

가 규 별 나목 나에 라생산단계검사 생산공 검사 합공 검. 7 3 2) )

사 통해 가 용 하고 하는 업 들 안 하고신뢰 는 생산할

도 것 다.

나 사항 계 체검사 항 어 가 용. , , , ,

업 질시 공 심사나 합 질 리체계심사 한 사항에

합한가 평가하 하여사용 다.

사항2.

가 직.

(1) 고객 사항에충 하는 공할 는 업 능 는 직 어·

야한다.

(2) 고경 는 질시 에 필 한 공 차가 립 고 실행 지 보 하여야 한

다.

(3)

합【 】

계과 또는 간사용 나타날 는고 태등 연 하여 계에 할 도

다 사항 포함하는연 개 직 보 해야한다· .

가 연 개 책( ) ·

나 연 개 에필 한 비 비( ) ·

나 질시.

(1) 업 는 사항에 라 질시 립 하고실행하여야한다, .

(2) 질시 변경 계 고실행 시 지 어야 하 지 개,

통하여 신 상태 지 어야한다.

(3) 고경 는 질시 개 실행 그리고 질시 과 지 개 하,

한실행 거 다 통하여 시하여야한다.

가 질 질목 립( )

나 경 검 질시 과 개 행( ) ( )

다 리.

(1) 질시 는다 사항 포함하여야한다.

가 질 질목( )

나 질매뉴얼( )

다 하는 차( )

(2) 질시 에필 한 는 리 어야하 다 사항 리에필 한 차가 립

어 어야한다.

가 승 검 갱신 재승( ) , ,

나 식별 신본 처 등 포 리( ) ( , )

다 상실 사용 지( )

(3) 질시 사항에 합하다는 거 공하 하여 고 지 어야하

식별 보 보 검색 보 간 처 에필 한 리 하여 차가 립, , , ,

어야한다.

라 원.

(1) 질에 향 미 는 원 한 학 훈 도 경 에 근거하여 격하여, ,

야하 업 는 차 통해 다 사항 행하여야한다.

가 원에 한 격 결 행( )

나 격 충 시키 한 훈 등 공 과 평가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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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격 에 한 한 지( )

(2)

합【 】

계개 에 책 가진 원 경우 계개 사항 달 하고 용할 도· ·

에 보 하여야한다.

마 시 비.

(1)

주【 】

사항에 한 합 달 하는 필 한 시 비 업 경 결 보, ,

지하여야한다.

가 건 업 틸리티( ) ,

나 프 비하드웨어 프트웨어( ) ( )

다 지원 비 운 통신등( ) ( , )

(2)

주【 】
공 에 합하도 돈 청결한상태 지하여야한다, .

(3)

합【 】

업원에 한 재 험 하 한 단 계 개 동에 어야,

한다.

계3.

가 계 개.

(1)

합【 】
사항에 합한 실 할 는 계 개 능 보하여야한다.

(2)

합【 】

계 사항에 하여 검 가능한 태 공 고 포 에 승 어야 하

다 사항 포함하여야한다.

가 재 고 향 등 결과 신뢰 결과( )

나 특 필 시시( ) ,

다 해당 는경우 실 지 한( ) ,

라 도 또는 학 가포함( )

마 계검 결과( )

(3)

합【 】

공 계 사항에 하여 검 가능한 태 공 고 포 에 승 어야 하

다 사항 포함하여야한다.

가 도 필 시시( )

나 공 도 아웃( )

다 재 고 향 등 결과( )

라 리계( )

마 업지( )

공 승 합격( )

사 공 합사항에 한검 피드( ) /

(4)

합【 】

계 개 결과에 한타당 실시해야하 타당 결과 든필 한

에 한 지 어야한다.

(5)

합【 】

계 개 변경 게 악 고그 지 어야한다 변경사항 해당 는경우검.

검 타당 어야하 실행 에승 어야한다, , .

4.

가 매.

(1)

주【 】

매한 규 매 사항 충 시킨다는것 보 하는 필 한검사또는그

동 립하고실행하여야한다.

(2) 규 매 사항에 합한 공할 는능 근거 공 하여야한다.

립 어 어야하 에 든 지 어야한다.

(3)

합【 】

공 평가하고그평가결과는 매 책에 하여야하 에 라공

리 달라 야한다.

나 생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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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업 는다 사항 포함한 리 건하에 생산 계 하고 행하여야한다.

가 필 에 업 지 사용( )

나 한 비 사용( )

다 실행( )

라 공 승 합격 사용( )

(2)

주【 】
업 는 단계에 사항과 하여 상태 식별하여야한다.

(3)

합【 】

주【 】

업 는 단계에 사항 과 하여 상태 식별하여야한다.

(4)

주【 】
업 비는 업 첫가동 재 체또는 업변경시마다검 어야한다, .

(5)

합【 】

각 공 에 한 한 통계 양산 에 결 어야 하고 리계 에 포함 어야 한

다 산포 공 능 같 본 개 직 에 용 어야한다. , .

(6)

합【 】

업 는 공 에 재 고 향 등 결과 고 한 리계 갖 어,

야한다.

(7)

합【 】

주【 】

질에 향 미 는 든 원 하여 업지 하여야한다 지.

는 업 에 게열람 가능하여야한다.

(8)

합【 】

업 는 주 공 악하고 계 비 공 보 한 원 공해야 하 과/ /

계 체 보 시 개 하여야 한다 시 에는 다 사항 포함하여야 한.

다.

가 계 보 동( )

나 비 공 게 지 포 보( ) ,

다 주 비에 한 체용 가용( )

라 보 동 평가 개( ) ,

생산 리또는폐 같 상태 규 한식별( ) ,

체검사5.

가 검사 차.

(1)

주【 】

업 는 행해야 할 검사 결 하고 결 사항에 한 합 여 검사해야

한다 는 생산공 한단계에 행 어야한다.

(2)

주【 】

검사한 에 하여는 합격 에 합하다는 거가 지 어야 한다 에는.

승 하는 원 나타나야한다.

(3)

합【 】

주【 】

계 값 샘플링에 한합격 결 어야한다.

(4)

주【 】

사항에 하는 행 도 하여야 하고 한 결과 보 하 하여

비는다 과같아야한다.

가 규 주 또는사용 에 또는 가 에 가능한 또( )

는검 그러한 없는경우 또는검 에사용 근거.

나 상태가결 도 식별( )

다 결과 시킬 는 보( )

라 취 지보 보 하는동안 상 열 보( ) , ,

(5)

주【 】
검 결과에 한 지 어야하 값 보 태 용 어 야한다.

(6)

합【 】

통계 사용하여각 태 시험 결과에나타난 시 변동 하여

야한다.

(7) 업 는 에 상 계단계검사 체항목에 한검사 실시하고그 지해야1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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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【 】 한다.

(8)

합【 】

주【 】

업 는 에 상 계단계검사 체항목에 한검사 실시하고그 지해야1 2

하 검사는 에 하여실행하여야한다KS A 17020 .

(9)

합【 】

업 시험실 다 사항 규 하여 질시 에포함 어야한다.

가 원 비 시 격) ,

나 시험 규격에 라 하게 행하는능)

다 시험실 또는같) KS A 17025

나 시.

(1)

주【 】

합 심 런 식별 고 리 보 하여야한다.

(2) 합 재 지 한 취하여야하 차에는다 사항 규 하여야한,

다.

가 합 검 고객 만포함( ) ( )

나 시 결 실행( ) ,

(3) 질 질목 심사결과 시 경 검 용 통하여, , , , ,

질시 과 지 개 하여야한다.

(4) 합 생 지 하여 재 합 원 거하 한 실행하여야 한

다.

다 내 감사.

(1) 업 는 질시 과 실행 고 지 는지에 하여 계 주 내 감사

행하여야한다.

(2) 감사 계 행 감사 독립 보 결과 보고 지에 한책 과 사항, , ,

차에규 어야한다.

6.

가 합격 시.

(1)

주【 】

업 는 합격 시 나 각 에 한 리규 해야 하 합격 시 사( ) , ·

용보 폐 등에 한 시 신 상태 지 어야 하 리규 에는 다 사항· ,

포함하여야한다.

가 합격 시 나각 는 드시 한 는직원만 취( ) ( )

나 합격 시는 드시계 차에 라 고경 경 리 승 아사용( ) /

다 합격 시 사용내용에 한( )

라 합격 시 용 지 한 체계 립( )

마 합격 시는훼 또는도난 지할 도 보( )

(2)

합【 】

주【 】

합격 시 에 한 규 별도 해야 하 합격 시 변경에 한 사항·

어야하 신 상태 지 어야한다.

나.

(1)

주【 】

생산공 검사또는 합공 검사 고 하는 업 는 질시 운 하여 액「

가 안 리 사업 시행 하 라 한다 항 에 라 가 용( “ ” ) 19 3 1」

검사 탁 한 가 안 공사또는검사 에 실시하는가 용 질 안

리 상 하여야한다1 .

(2)
업 는 주 항 에 라 가 용 검사 탁 한 가 안3 19 3 1

공사또는검사 에 실시하는가 용 질 안 리에 한 프 그램에1

상참가하여야한다.

다 안 리.

(1) 업 는 근 간 결함 한 사고가 없고 집검사 결과 합 없어야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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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합 합공 검사 상에만 용하는1. 【 】

주 는검사주 에 검사시 용하는2. 【 】

시가없는 항 공 심사나 합 질 리체계심사 공통3.

한다.

(2)

합【 】

업 는 근 간 결함 한 사고가 없고 집검사 결과 합 없어야3

한다.

라 그 사항.

(1) 질 하 또는사용 안 에 한 해 생시킬 는사안 생한경우에

업 는 한 취하여야한다.

(2) 업 질시 운 상에 한변경 경우 내에한 가 안 공사에통보15

하여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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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 상 하여 코드 한 것 가 원 에

심 결하고 지식경 에 승 한 가 안 야 니다· .

시 시

(A)
(Appar
atus)

(A)
(Applian
ces)

AA1xx 냉동

시 (F)
(Facili
ties)

충·
(P)

(Production)

FP1xx 고압가 시

AA2xx FP2xx 고압가 충 시

AA3xx 브 FP3xx 가 충 시LP

AA4xx 압 FP4xx 도시가 도매 시

AA5xx FP5xx 도시가 시

AA6xx 경보차단

매공·
(S)

(Supply)

FS1xx 고압가 매시

AA9xx 타 FS2xx 가 매시LP

연 (B)
(Burners)

AB1xx 보 러 FS3xx 가 집단공 시LP

AB2xx FS4xx 도시가 도매 공 시

AB3xx 지 FS5xx 도시가 공 시

AB9xx 타 연

사용·
(U)
(Use)

FU1xx 고압가 시

용 (C)
(Contain
ers)

AC1xx 탱크 FU2xx 고압가 사용시

AC2xx 실린 FU3xx 가 시LP

AC3xx FU4xx 가 사용시LP

AC4xx 복합재료 용 FU5xx 도시가 사용시

AC9xx 타 용
(G)

(Gene
ral)

공통(C)
(Common)

GC1xx 본사항

GC2xx 공통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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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도 시 시 야동 332-1

TEL : (031) 310 - 1315

FAX : (031) 314 - 8189

에 한 견 나 사항 가 원KGS Code

사 연락하여 주시 랍니다( 031-310-1311~7) .




